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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타워크레인 설치·인상·해체 적정 인원 협회 의견

1. 건설과 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귀청에서 문의하신 “자격인력 기준이 4인이상으로 되어있음”은 타워크레  

인 설치·해체업의 등록을 위한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 산업  

안전보건법시행령[별표22])    

       3.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할 수 있는 자격자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

        법 제82조 제2항에서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

        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인원수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4. 우리 협회에서 파악한 타워크레인에 대한 사고 사례를 분석해보면, 설치·해

        체 작업 중 발생되는 사고가 대부분이며, 사고 발생 원인의 많은 부분이 적정  

 작업인력 부족으로, 작업을 서두르거나 볼트체결 누락 등 체계적인 작업자의  

 역할이 미흡하여 발생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5. 타워크레인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하여는 적정 작업 인력의 투입이 필수   

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안전한 설치·인상·해체 작업을 위한 적정인원은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장

다음과 같이 최소 6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다   음  -

     ① 작업팀(6명, 유자격자)

        - 작업팀장 : 1명

        - 작업팀원 : 4명

        - 타워크레인 조종사 : 1명  

     ② 작업총괄책임자(1명,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끝. 

      

  

  


